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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 론 ◆ 1

서 론

조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는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세율 등 세,

법상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례규정의 형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이를 보조금지원 등 예산을 통한 직접지출과 대비하여 조세지출. (tax expenditure)

이라고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년도 각종 비과세2008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 지방세 부문을 제외한 국세감(

면 금액 을 총 조 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9 6,321 .1)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대비

대비 에 달하는 규모이며 조세지출 중 그 규모가 추정되지 항목들까지 감안15.1%, GDP 2.9% ,

하면 실제 조세지출이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은 정책대상 집단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활동을 장려하는 등

국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유인기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부담

완화는 세입기반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납,

세순응비용과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Toder,

임주영2005; ․정지선 특히 조세지출은 해당 조세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 2006).

관계 집단의 존재로 인해 한번 설치되고 나면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조세지원의 실효

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폐지되지 않고 항구화하는 속성이 크다 이는 매년 의회(Hacker, 2002).

의 심사를 받는 예산지출과 달리 일몰규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일반대중의 관심을 받기 쉽지 않아 숨은 보조금‘ (hidden

으로서 그 관리와 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subsidy)’ .

1) 기획재정부 년도 조세지출보고서,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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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감세조치 등으로 인해 세입기반

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 ․감면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을 더

욱 크게 하고 있다 조합예탁금의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 의 확대시행 등. , (EITC) 2008

년 말 이후 세제개편 내용 중 비과세 ․감면의 신설 ․확대로 인해 추정가능 한 년도 세수감2009

소규모가 최소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년3.4 . 2009 말 일몰 도래하

는 비과세 ․감면 항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개에 이르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기간동안 비106

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방향에 관한 논의가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는 해당 조세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

계 집단의 반발을 초래하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기존 조세감면의 상당부분.

년도의 경우 전체 총액의 이 근로자(2008 70.1%) ․농어민 ․중소기업 ․사회보장과 같은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비과세 ․감면의 정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큰 실정이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귀결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확한 운용실태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과

세 ․감면의 개별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집․
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에 관한 운용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분석서와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집 총 권으로 구성된다2 .․
우선 제 권1 -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 제 장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기1 1999 2008

획재정부가 발간한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여10 년 간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정리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년 국세통계연보 년 귀속. 2 2008 (2007

소득 부터 수록된 비과세감면항목에 대한 납세자 신고통계를 기초로 감면항목별 수혜현황을) ․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앞장에서 정리. 3 ․분석한 정보를 기초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과 관련하

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권2 - 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현황2009 ․ - 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의 심의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년 말 일몰도래 예정인 개 비과세2009 106 ․감면제도를 개별 항목별로 법적근거,

감면내용 수혜자현황 감면금액 법 개정연혁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특히, , , .

년 월 현재 개별 감면항목의 감면내용2009 9 ․수혜자 현황 등에 관한 기본정보 이외에 과거 감

면금액추이와 법률 개정연혁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별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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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I. 2009

개 관1.

비과세 ․감면 항목에 대한 일몰규정 은 조세감면제도의 설치 이후 일정 시(sunset provision)

한이 도달하면 그 효력을 자동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계층 또는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감면의 실효성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항구

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제 입법과정에서 일몰규정은 해당 조세지원을 유지 연. (

장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주기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현재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 비과세 ․감면 항목은 일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일부 항목을 제

외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2009｢ ｣
․감면 항목 수는 집계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

특법 제 조 등 총 개로 집계된다5 ) 105 .3)

특히 일몰규정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 항목의 연도

별 일몰도래 현황을 보면 년부터 년까지 총 개의 비과세, 2009 2014 183 ․감면 항목 중 년2009

개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 항목이 각각 일몰103 , 2010 14 , 2011 21 , 2012 16 , 2013 2 , 2014 3

도래 할 예정이다 전체 일몰도래 항목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년 말 일몰도래 항목. 2009

이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다54.6% .

2)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년도 세제개편안 을 보면 올해 말 일몰도래 항목을 총 건으로2009 (2009.8.24) , 87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 집계항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계기준의 차. NABO ,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집계 항목수 건에는 올해 말 일몰도래 예정이었으나. 87

년 상반기에 일몰이 연장된 개의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는 근2009 8 . NABO
거법의 조문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조세지원 내용이 의미상 구분이 가능하고 조세지출보고서의 감면,
규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위 필요한 경우 항 또는 호 단위 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 .

3)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 의106 ‘ ( 18 2
제 항 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 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감면축소에 해1 )’ 2
당한다고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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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항목 현황

단위 개( ,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항목수
비중( )

103
(54.6%)

41
(22.4)

21
(11.5)

16
(8.7)

2
(1.1)

3
(1.6)

186
(100.0)

년 말 일몰도래 하는 총 개 비과세2009 105 ․감면 항목 중 조세지출보고서에서 감면금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은 전체 항목의 에 해당하는 개에 불과하여 년 말 일54.7% 58 2009

몰도래 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의 총 감면금액은 개별 항목의 감면금액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

지 않은 실정이다.

전체 개 항목 중 집계 가능한 개 항목의 년도 감면금액 잠정 은 총 조 억105 58 2008 ( ) 7 4,527

원으로 이는 년 총 조세 국세 감면액 조 억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2008 ( ) 29 6,321 25.2% .

세지출보고서에서 집계되지 않은 개 항목은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감면금액이45

추정곤란한 것으로 분류되었거나 년 말 이후 신규로 도입된 항목 조세지출보고서에서 누, 2008 ,

락되어 관리되지 않은 항목 취,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항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2 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집계 현황] 2009

합 계 집 계 추정곤란 정보없음

항목수
개105

(100.0%)
개58

(60.2%)
개3

(2.9%)
개45

(36.9%)

감면금액 조7 억원4,542 조7 억원4,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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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 분석2. 2009 4)

행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총 개 일몰도래 항목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105 ‘ ’, ‘

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총 개 항목에 대하여 일몰종료를 중소기업투자세액공’ 31 , ‘

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개 항목의 일몰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 ’ 74 .

년 말 일몰도래 항목들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이후 일몰연장 여부와 일몰연장 경험이 있2009

는 경우 그 연장회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개 항목 중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은 전체의105

인 개 항목 제도 또는 일몰규정이 신설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59.0% 62 ,

항목은 전체의 인 개 항목으로 집계되었다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 들 중 일몰 연41% 43 .

장회수는 회 및 회가 각2 1 각 개 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0 , 11 .

표[ 3 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2009

단위 항목수( : , %)

구 분 소계
일몰연장 회수

회1 회2 회3 회4 회 이상5

합 계
(105)

일몰연장 경험( ) 62(59.0) 11 30 9 9 3

일몰미도래
신규도입 항목( )

43(41.0) － － － － －

일몰종료안
(31)

일몰연장 경험( ) 14(13.3) 5 4 0 3 2

일몰미도래 17(16.2) － － － － －

일몰연장안
(74)

일몰연장 경험( ) 48(45.7) 6 26 9 6 1

일몰미도래 26(24.8) － － － － －

주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 조특1: 106 ‘ (
의 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 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감§18 2 )’ 2①

면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하의 분석에서 제외

주 일몰 연장안 건은 단순 일몰연장안 건 일몰연장 및 감면확대안 건 일몰연장 및 감2: 74 (60 ), (4 ),
면축소안 건 을 모두 포함(10 )

올해 세제개편안의 총 개의 일몰연장안 중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74

목은 각각 개 개 로 일몰연장 경험 있는 항목의 비중이 높고 이 중 연장48 (45.7%), 26 (24.8%) ,

회수는 회가 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몰종료가 제안된 총2 26 . 31

4) 년도 일몰도래 항목을 포함하는 년도 행정부 세제개편안에 관하여는 년2009 2009 2009｢ 세제개편안 분

석 국회 예산정책처 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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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항목의 경우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각각 개 개17 (16.2%), 14

(13.3%)로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항목이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

다 일몰연장 경험 있. 는 항목들 중 연장회수는 회가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1 5 .

그림[ 1 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2009

한편 총 개의 일몰도래 항목의 연간 감면금액에 대한 정보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 105 ,

성한 조세지출보고서 상의 과거 년 간 감면세액의 평균을 기초로(2007~2008) 3 (2006~2008)｢ ｣
감면금액을 산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추계금액 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은 개 추정곤75 (69.5%),

란으로 집계되는 항목이 개 신규도입 지방세 감면 정보누락 등을 이유로 감면금액3 (2.9%), , ,

정보를 알 수 없는 항목은 개 로 나타났다29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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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년] 2009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정보현황

감면금액 정보양태 항목수 비 율

추 계 개73 69.5%

추정곤란 개3 2.9%

정보없음

개(29 , 27.6%)

신규도입 개8 7.6%

지 방 세 개10 9.5%

누 락 개9 8.6%

기 타 개2 2.0%

합 계 개105 100.0%
주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은 조세지출보고서를 기준으로 과거 년 추정금액의: 3 (2006~2008)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

아래의 표와 그림은 올해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을 년도 세제개편안의2009

개정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우선 감면금액 정보가 있는 총 개 항목 중 감면금액이. 73 10

억원 이하인 항목이 개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감면금액이 억원34 (46.6%) , 10~100

인 항목이 개 로 감면금액 억원 이하인 항목이 전체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17 (23.3%) 100 70%

다 그리고 감면금액이 조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전체의 인 개 항목이다. 1 4.1% 3 .

표[ 5 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2009

단위 개( : , %)
일몰연장안 일몰종료안 전체항목

억원0~10 23(40.4) 11(68.8) 34(46.6)

억원10~100 15(26.3) 2(12.5) 17(23.3)

억원100~1,000 13(22.8) 1(6.3) 14(19.2)

억원1,000~5,000 3(5.3) 1(6.3) 4(5.5)

억원 조원5,000 ~1 1(1.8) 0(0.0) 1(1.4)

조원 초과1 2(3.5) 1(6.3) 3(4.1)

계 57(100.0) 16(100.0) 73(100.0)

년도 감면금액 정보가 있는 일몰도래 항목 개 중 일몰연장안 및 일몰종료안이 제시2009 (73 )

된 항목은 각각 개와 개이다 각각의 감면금액 분포는 전체항목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57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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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종료안의 경우 감면금액 억원 이하인 항목의 비중이 전체 개 항목의 로 상당히10 (16 ) 68.8%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몰종료안 중 감면금액 조원 초과 항목은 임시투. 1 ‘

자세액공제 이고 감면금액 억원 및 감면금액 억원 항목은 모두 투자신’ , 1,000~5,000 100~1,000 ‘

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이다’ .

한편 일몰연장안 중 감면금액 조원 초과 항목은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기1 ‘ ’ ‘

부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항목이며 감면금액 조원인 항목은 재활용폐자원에 대, 5,000~1 ‘

한 매입세액공제 항목이다’ .

그림[ 2 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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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II. 2009 ․감면 항목별 현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5 2◦
신설연월일 ◦ 2001.12.29

감면내용

◦대상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개33
◦대상자산 사업용자산 시스템 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 POS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중소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379 291 259.4 382 186.5 157.9

법인세 297 247 225.8 323.1 149.3 132.7

소득세 82 44 33.6 58.9 37.2 25.2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110 268 55 69 96 12.8－

법인세 81 253 48 63 90 11.3－

소득세 29 15 7 6 6 23.0－

주요

개정연혁

◦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3.12.31 )
◦ 세액공제대상에 설비 추가2000.12.29: POS
◦ 세액공제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추가2003.12.30:

일몰연장(2003.12.31 → 2006.12.31)
◦ 일몰연장2007.12.31: (2006.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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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②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5 2 4 2◦
신설연월일 ◦ 2002.12.29

감면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조 및 정( 18 ) , ( 19 )◦｢ ｣ ｢ ｣ ｢
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조 에 따라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 44 )｣
한 출연금 등을 기업정보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감면대상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 ,◦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중소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기타 손금산입( )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0.03 0.4 0.1 0 4 7 8 253.7

법인세 0.03 0.4 0.1 0 4 7 8 253.7

소득세 0.0 0.0 0.0 0.0 0.0 0.0 0.0 0.0

주요

개정연혁

◦ 제도 도입2002.12.29:
◦ 일몰신설 까지2006.12.30: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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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6 5◦
신설연월일 ◦ 1986.12.26

감면내용

감면내용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년간 소득세: 4◦ ․법인세 의50%
세액감면

감면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 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6 )－｢ ｣
감면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개 업종: , , 22◦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15 270.6 499 773.2 1,137 1,547

법인세 171 227.3 426.7 701.6 1,065 1,456

소득세 44 43.3 72.3 71.6 72 91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1,863 2,389 1,883 1,758 1,707 23.0

법인세 1,755 2,242 1,732 1,591 1,516 24.4

소득세 108 147 151 167 191 15.8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3.12.31 )◦
2001.12.29◦
감면대상 업종 확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추가: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세액감면기간 축소 소득발생연도부터 년간 년간: 6 (50%) 4 (50%)－ →

2004.10.5◦
감면대상 업종확대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 ,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전시사업, , , ,
감면대상업종 확대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 추가2004.12.31: ( )◦
일몰연장2006.12.30: (2006.12.31◦ → 2009.12.31)

200◦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 연장창업 후 년 이내 년 이내7.12.31: ( 2 3 )→
2008.12.26◦
감면대상 확대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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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④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8 7◦
신설연월일 ◦ 199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 주로 대기업 이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 )◦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시 특례인정

기증자 대기업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수증자 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감면대상설비 자동화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내국인 및 중소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기타 손금산입( )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8P

계 추정곤란 0.1 0.01 0.01 ․ ․ ․ ․ ․ 0

법인세 － 0.1 0.01 0.01 ․ ․ ․ ․ ․ 0

소득세 － 0 0 0 ․ ․ ․ ․ ․ 0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특례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저가 양도시에도 인정:－ →

◦ 제도 폐지2002.12.11:
◦ 제도 재신설2006.12.30: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기증자는 손금산입,－

수증자는 익금불산입 특례 인정

일몰기한: 2009.12.31－

2007.12.31◦
특례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저가 양도시에도 인정→

중소기업이 기증받은 설비가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손금산입 특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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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⑤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0 2 9 2◦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이를 구분 경

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일이 속하)－ ⅰ

는 연도에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자산취득의 경우 감가상각)ⅱ ․처분시 익

금환입

연구개발 출연금 등 근거법규 시행령( )◦
기술개발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화촉진 기본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 년도 법인세 억원2008 : 3◦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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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⑥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11 10◦
신설연월일 ◦ 1981.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 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 )
액의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10% 서 공제

◦감면대상 시설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한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24 349 400.3 411 219.2 524
법인세 223 343 399.8 410 218.8 523.2
소득세 1 6 0.5 1 0.4 0.8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531 351 511 461 1,128 17.5
법인세 529 350 510 459 1,126 17.6
소득세 2 0.8 1 2 2 7.2

주요

개정연혁

◦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3.12.31 )
◦ 2000.12.29
－감면제도 명칭 변경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세액 공제율 확대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2001.12.29: (5% 10%),→
제 허용 단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제외( , )

◦ 세액 공제율 축소2002.12.11: (10% 7%)→
◦ 일몰연장2003.12.30: (2003.12.31 2006.12.31)→
◦ 일몰연장2006.12.30: (2006.12.31 2009.12.31)→
◦ 2008.9.26

설비투자 공제율 인상 적용시기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7% 10%(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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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⑦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12 2 11◦
신설연월일 ◦ 2000.12.29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을 설정등록 보유, ,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당해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

득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율 취득금액의 중소기업은: 3%( 7%)◦
감면한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을 취득한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2007 2008P

계 18 8
법인세 15 5
소득세 3 3

년부터 년까지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기술이전소득에 세액감면2002 2006 “※

제 조 항 항목과 통합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12 1 )”

주요

개정연혁

2000.12.29◦
제도 신설 특허권 등 취득가액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3%( 10%)－

2002.12.11◦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10% 7%－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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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법인세 등 감면⑧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 2 11 3◦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호 에 따른 연구개( 2 1 )－｢ ｣
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기업 연구소 기업으로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

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후 년간 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3 100%, 2 50%－

지원대상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호에2 3－ ｢ ｣
따라 지정 연구소기업은 동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설립, 9 1

일몰기한 까지 지정 또는 승인: 2009.12.31◦
수혜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 년도 법인세 억원2008 : 1◦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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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⑨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3 11 2◦
신설연월일 ◦ 1984.4.9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①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②

◦적용요건

출자자 경 유 간접투자( ) 투자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기금관리 ․ 운용법인

또는 공제사업 영위법인
상 동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주식 취득요건

설립시 자본금납입 방법－

설립 후 년 이내 유상증자금 납입 또는 잉여금 자본전입 또는7 (－ ① ② ③

채무의 자본전환)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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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추정곤란 0.01 70 204 84 25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21 21 42 19 39 7.1－

연평균 증가율은 년도와 년도를 제외한 수치1998 1999※

주요

개정연혁

1989.12.28◦
일몰신설 일부 출자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부분 까지( ): , 2003.12.31－

◦ 2000.12.29
감면대상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 ‘－

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통하여 간접 투‘ ’
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 2001.12.29
감면대상 확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을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 ’－

동일하게 세제지원

2003.12.30◦
일몰연장 일부 출자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부분( ): ,－

2003.12.31 2006.12.31→

2005.7.13◦
감면대상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 을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 추가: ‘ ’－

2006.12.30◦
일몰연장 일부 배당소득 비과세 부분( ): , 2006.12.31 2009.12.31－ →

일몰신설 일부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부분 까지( ): , 2009.12.31－

2008.12.26◦
기관투자가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

과세 제 조제 항 조문 이관( 1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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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⑩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14 12◦
신설연월일 ◦ 1993.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다음의 출자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1.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제 항( 1 )
비과세 대상 출자 주식 또는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출자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 항 제 항2. ( 4 ~ 6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조합이 지출한 비용에서 차감,－

특례 대상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거주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포함( )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0 0.03 0.16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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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일부 까지( ): 2003.12.31－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비과세 제 항( 2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 항( 4~6 )

2000.12.29◦
일몰신설 일부 기관투자가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

등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 항 까지( 2 ), 2001.12.31

2001.12.29◦
감면대상 확대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제 항 대상에 부품소재전문투자: ( 1 ) ‘－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 하는 경우 추가’
일몰연장 일부 기관투자가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 항 까지( ): ( 2 ), 2002.12.31－

2002.12.11◦
－일몰연장 일부 기관투자가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 항 까지( ): ( 2 ), 2005.12.31

2003.12.30◦
일몰종료 일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비과세 제 항( 2 )
－일몰연장 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 4 항 까지~6 ), 2006.12.31

2005.7.13◦
－감면대상 확대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제 항 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 1 ) ‘
이 창업자 등에 출자 하는 경우 추가’

2005.12.31◦
일몰연장 일부 기관투자가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 항 까지( ): ( 2 ), 2007.12.31－

2006.12.30◦
일몰신설 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차익에 대( ):－

한 비과세 제 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까지( 1 ), 2009.12.31( 2007.12.31)
일몰연장 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 ):－

례 제 항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까지( 4~6 ), 2009.12.31( 2007.12.31)

2007.12.31◦
일몰종료 일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시 양도소( ):－

득 비과세 제 항제 호( 1 5 )
일몰연장 일부 기관투자가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 항 기업구조조정( ): ( 2 ),－

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 항 제 항 까지( 4 , 7 ), 2009.12.31

2008.12.26◦
기관투자가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문변경 제 조로 이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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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⑪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18 16◦

신설연월일
◦ 1969.7.31

년 이전 소득세법 에서 규정1999 : §13 2※ ①

감면내용

감면내용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제 항( 1 )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제 항 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2 )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년간 소득세 면제5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시행령 제 항( , 1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산업분야에서 년 이상 종사자 또는, , 5－

학사학위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년 이상 종사자3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연구원－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외국인 기술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추정곤란 1.1 3 3 8 10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14 22 17 16 170 75.1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제 항 까지( 1 ): 2003.12.31－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제 항 신설( 2 )－

2003.12.30◦
일몰연장 제 항( 1 ): 2003.12.31－ →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제 항( 1 ): 2006.12.31－ → 2009.12.31
일몰신설 제 항 까지( 2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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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⑫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8 2 16 2◦

신설연월일
◦ 2003.12.30

년 이전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월정액급여 감면제도 시행2003※

년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에서 규정2002 ( 12 )

감면내용

감면내용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제외 이 국내에서 근무함으: ( )◦
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가능2

총급여액의 비과세30%①

단일 특례세율 적용 단 소득세 관련 각종 비과세15% ( ,② ․공제 ․감면은 적용배제)

일몰기한 단 단일 특례세율은 까지: 2009.12.31( 15% 1201.12.31)◦
수혜자 외국인근로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기타( ) ,－◦
감면세목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추정곤란 65 128 217 288 64.2

주요

개정연혁

2002.12.11◦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정액급여의: 20% 40%→

근거규정 조특법 이관－

2003.12.30◦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과세체계 간소화 현행 과세체계( )－

총급여액의 비과세 또는 단일세율 분리과세 중 선택: 30% 17%( )① ②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6.12.31－

2008.12.2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 인하: 17% 15%－ →

일몰연장 일부 단일 특례세율 제 항 만( ): ( 2 ) 2009.12.31－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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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⑬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22 19◦
신설연월일 ◦ 1976.12.22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 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
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143 144 153 233 180 183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338 398 404 276 347 9.3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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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⑭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24 21◦
신설연월일

1981.12.31◦
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분리 신설1994.3※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투자 중고품: (◦
투자 제외 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일정배율을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

감면대상 시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 ,◦
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 ,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공제율 투자금액의 중소기업은: 3%( 7%)◦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010 2,025 2,890 1,946 526.6 447.4
법인세 1,995 1,999 2,886 1,938 523.0 475.4
소득세 15 26 4 8 3.6 2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548 303 281 394 321 16.8－
법인세 546 302 280 393 320 16.7－
소득세 2 1 1 1 1 23.7－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연장: 1998.12.31 2000.12.31－ →

2000.12.29◦
일몰연장: 2000.12.31 2003.12.31－ →

감면율 조정 중소기업 외의 자: 5% 5%( 3%)－ →

감면대상 중 노후시설개체투자 제외‘ ’－

감면대상 확대 정보화투자지원 신설:－
․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투자 추가(ERP),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에 허용:

2001.12.29◦
공제율 조정 중소기업이 시스템 투자시: ERP 5% 10%－ →

전자상거래설비의 경우 수도권 투자에 대해 공제 허용 제 조ERP,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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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2002.12.11◦
중소기업－ 공제율 조정 시스템: 5%(ERP 10%) 7%→

감면대상 확대 공급망관리시스템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설비 추가: (SCM), (CRM)－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감면대상 확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소기업 대기업도 허용: ( ),－ →

첨단기술설비 제조업 모든 업종에 허용: →

2004.12.31◦
감면방식 확대 중소기업이 등 설비를 직접구매하지 않고 방식: ERP ASP－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비용의 세액공제7%
설비와 를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ASP(Application Service Provision): IT S/W　　

접속하여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ERP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2007.12.31◦
감면대상 확대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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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⑮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25 22◦

신설연월일
1981.12.31◦

년부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환경안전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2004※

변경, 년부터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별도 조문으로 분리신설2008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를 소득세 또는3%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대상 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중소기업: ,◦ ｢ ｣ ｢
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 따른 비상대비시설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 ｣
따른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국인, ,◦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685 793 705 435 107.5 165.3
법인세 682 761 703.3 433.3 106.7 164.5
소득세 3 32 1.7 1.7 0.8 0.8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84 144 112 128 177 12.7－
법인세 84 144 112 128 177 12.6－
소득세 0.3 0.2 0.2 0.1 0.08 30.4－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연장: 1998.12.31 2000.12.31－ →

2000.12.29◦
일몰연장: 2000.12.31 2003.12.31－ →

공제율 축소: 5 3%－ →

공제대상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방지시설 추가－ ｢ ｣
공제대상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제외 별도 조항으로 감면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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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4.12.31◦
공제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추가,－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2007.12.31◦
공제대상에 환경보전시설투자 제외 별도 조문 조의 으로 신설(25 3)－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3% 7%－ →

일몰기한 까지: 2010.12.31－

2008.12.26◦
환경보전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까지: 7% 8%(2009.12.3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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ꊉ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25 2 22 2◦

신설연월일
1978.12.5◦

년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1981※

년부터 년까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포함1982 2000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 중고품에 의: (◦
한 투자 제외 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를 소득세 또는 법) 20%
인세에서 공제

공제대상 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 ․완제품 등 제조 시설 등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1 2002 2003 2004 －

계 102 159 465 230 －
법인세 102 159 464.5 229 －
소득세 0 0 0.5 1 －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232 283 676 1,304 43.9
법인세 230.7 282 675 1,032 39.2
소득세 1.7 1 1 2 －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연장: 1998.12.31 2000.12.31－ →

2000.12.29◦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에서 별도 조항으로 신설
공제율 투자금액의: 10%－

일몰기한 까지: 2002.12.31－

2002.12.11◦
일몰연장: 2002.12.31 2005.12.31－ →

공제율 축소: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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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공제율 인상: 7% 10%－ →

공제대상시설 확대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야간단열장치: , ,－

태양광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추가

시행규칙 개정( )
2005.12.30◦
일몰연장: 2005.12.31 2008.12.31－ →

2008.9.26◦
공제율확대 적용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10% 20%( : 2008.9.26 )－ →

일몰 연장: 2008.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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ꊉꊙ 임시투자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26 23◦

신설연월일
1982.1.1◦

년 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1982 ~1998 :※

감면내용

감면내용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 를 한 경우 다음의 금( )
액을 합한 금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 )① ②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당기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증가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이 직전 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3②

과금액의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공제율 시행령( ):◦
당기분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3%①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10%

증가분: 10%②

공제대상 업종 시행령 제조업 도( ): ,◦ ․소매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
물류산업 등

공제 대상시설 시행규칙( )◦
제조업 등 모든 설비투자 토지: (－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제외)
건설업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도소매업－ ․물류산업 : 설비투자 및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등

일몰기한 시행령 까지( ): 2009.12.31◦
수혜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649 1,153 4,388 7,025 6,528 13,019
법인세 530 1,016 4,117 6,778 6,309 12,778
소득세 119 137 271 247 219 241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18,134 25,439 20,681 18,247 21,035 41.6
법인세 17,806 24,577 19,894 17,538 20,344 44.0
소득세 328 862 787 709 69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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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연혁

시행령 개정(

포함)

일몰기한 공제율1998.12.31: (1999.1.1 1999.6.30), 10%→◦
일몰연장 공제율1999.6.30: (1999.6.30 1999.12.31), 10%→◦
일몰연장 공제율 축소2000.1.10: (1999.12.31 2000.6.30), (10% 7%)→ →◦

적용중지: 2000.7.1~2000.12.31※

적용개시 공제율2000.12.29: (2001.1.1 2001.6.30), 10%→◦
일몰연장 공제율2001.6.12: (2001.6.30 2001.12.31), 10%→◦
법률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조기공제 제도 도입2001.8.14( ):◦

2001.9.29◦
공제대상 업종 확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등 개 업종 추가8

일몰연장 공제율2001.12.31: (2001.12.31 2002.6.30), 10%→◦
일몰연장 공제율2002.6.25: (2002.6.30 2002.12.31), 10%→◦
일몰연장 공제율2002.12.30: (2002.12.31 2003.6.30), 10%→◦

일몰연장 공제율2003.6.30: (2003.6.30 2003.12.31), 10%→◦
2003.12.30◦
일몰연장 공제율 확대 법률개정, ( )－

까지 투자금액의: 2003.7.1~2004.6.30 15%
공제대상 업종 확대 의료기관 운영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추가: ,－

법률개정 일몰연장 공제율2004.7.26( ): (2004.6.30 2004.12.31), 15%→◦
일몰연장 공제율 축소 공제율2005.2.19: , (2004.12.31 2005.12.31), 10%→◦

일몰연장 공제율 축소 공제율2006.2.9: , (2005.12.31 2006.12.31), 7%→◦
일몰연장 공제율2006.12.30: (2006.12.31 2007.12.31), 7%→◦

2008.3.10◦
일몰연장 공제율(2007.12.31 2008.12.31), 7%－ →

국내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공제적용－

공제대상 업종 확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추가2008.10.7: ( )◦
2008.12.31◦
일몰연장 공제율(2008.12.31 2009.12.31), 10%－ →

공제대상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추가－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법률개정 직전 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금액의2009.5.21( ): 3◦
일정비율 시행령 을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추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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ꊉꊚ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29 26◦
신설연월일 ◦ 1997.8.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만기 년 이상인 다음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15 14%◦
감면대상 채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제 항 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 58 1 )－｢ ｣
지방자치법 제 조 에 따라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해 발행된 지방채( 124 )－｢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사회간접자본채권 등 보유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저율분리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소득세 0 0 0

년 이후 감면세액 정보 없음2001※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0.12.31－

2000.12.29◦
일몰연장:2000.12.31 2003.12.31－ →

분리과세 세율 조정: 15% 14%－ →

감면대상 확대 만기 년 이상 수해방지채권 추가: 15 ‘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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ꊉꊛ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30 2 29 2◦
신설연월일 ◦ 2008.9.26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소기업이 년 월 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 2007 12 31◦
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
인당 만원을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30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 ｣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

사후관리 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1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 신규도입으로 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8.12.28◦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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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ꊒ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46 2 43 2◦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 (◦
식의 이상 보유 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10% ) )ⅰ

벤처기업 주권상장법인 제외 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 ) , )ⅱ

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

감면요건◦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를 것－

제휴법인의 주주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최대주주와1－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제휴법인의 주주 및 벤처기업이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 ․보유한

주식을 각각 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1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6 2007 2008P

소득세 ․법인세 0 0 0

주요

개정연혁

2003.12.30◦
제도 도입－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전략적 제휴 대상 벤처기업 범위 확대－

비상장 벤처기업 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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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ꊓ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46 3 43 3◦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소물류법인의 주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이상을 보: ( 10%◦
유한 주주 가 보유주식을 다른 중소물류법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 (
닥상장법인 제외 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이)
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

감면요건◦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를 것－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및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 ․
보유한 주식을 각각 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1

일몰기한:◦ 까지2009.12.31

수혜자 중소물류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중소물류법인의 주주◦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6 2007 2008P

소득세 ․법인세 0 0 0

주요

개정연혁

2004.12.31◦
제도 도입－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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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46 4 43 4◦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을: 1◦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익금3 3
산입

감면 유지요건◦
다음의 요건 미비시 익금산입－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해 이후 년 간 제 자 물류비용이 이상일 것3 3 70%

․제 자 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법인세율 연이자율 에 해당하는 금액3 [ × × ]

이상일 것

※제 자 물류비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 제 자 위탁 한 물류비용3 : ( 3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1◦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법인세◦
감면세액 년 법인세 억원2008 : 0.5◦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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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ꊕ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46 5 43 5◦
신설연월일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조제 항에 따른 분할평가차익 과46 1｢ ｣
세이연 요건의 특례를 허용

과세이연 요건의 완화◦
－ 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1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그 밖에 아래 법인세법 조제 항 의 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46 1 )－ ② ③｢ ｣
법인세법 조제 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46 1 ( )※ ｢ ｣

① 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5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②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이상 이 주식일 것( 95%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③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과세이연방법◦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또는 상각시점까지 과세이연－

적용배제 분할법인과 분할합병 신설법인 신설분할합병인 경우 또는 분할합: ( )◦
병의 상대방법인 흡수분할합병인 겨우 이 특수관계인 경우는 특례( )
적용 배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1◦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법인세◦
감면세액 년 법인세 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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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ꊖ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46 6 43 6◦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시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 ｣
조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허용45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이상일 것3% 아래 법인세법 에 대한 특례( )③

아래 법인세법－ ① ․② ․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④
법인세법※ ｢ ｣제 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45 ( )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을 갖출 것①

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간 합병1－

합병대가의 이상이 주식가액95%－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②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③

발행주식총수의 이상일 것10%

합병법인이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④

단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시에는 예외인정,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물류법인1◦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기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 ( )－◦
감면세목 법인세◦
감면세액 년 법인세 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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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ꊗ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47 3 44 3◦
신설연월일 ◦ 2003.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법인 벤처기업 포함 이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 )◦ ｢
법인세법 조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45｣
를 허용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사업영위기간 계산 시－ 벤처기업이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기산 아래 에 대한 특례(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이상일 것3% 아래 에 대한 특례( )③

아래 법인세법－ ② ․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④
법인세법※ ｢ ｣제 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45 ( )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을 갖출 것①

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간 합병1－

합병대가의 이상이 주식가액95%－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③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이상일 것10%

합병법인이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④

단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시에는 예외인정,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1◦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기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 ( )－◦
감면세목 법인세◦
감면세액 감면 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3.12.30◦
제도 도입－

2006.12.30◦
일몰 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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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55 2 51 2◦
신설연월일 ◦ 2001.8.14

감면내용

감면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조제 호가목 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 2 1 )｢ ｣
사가 국민주택 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초소득 발생연도 및 이후 년간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5－

금액의 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5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 : ․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소득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2007◦ ․ 년 억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제도 신설 후 년 이전 감면 정보 없음2007※

주요

개정연혁

2001.8.14◦
제도도입 감면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특례 제 항 부동( ): ( 1 ),－

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양도 소
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세액감면 제 항 부동산투자회사에50% ( 3 ),
출자한 거주자의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 항( 5 )

일몰기한 까지: 2003.12.31－

2001.12.29◦
감면확대 부동산투자회사 현행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국민주택 임대: ( , )－

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도입 제 항( 4 )
일몰종료 일부 제 항 부동산투자회사 등 특별부가세 감면( , 3 ): 50%－

2003.12.30◦
일몰연장 일부 제 항( , 1－ ․제 항5 ): 2003.12.31 2006.12.31→

2006.12.30◦
일몰종료 일부 제 항( , 1－ ․제 항 투자손실준비금 특례 거주자의 출자주식5 ): ,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폐지
일몰신설 일부 제 항 까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 , 4 ): 2009.12.31 :－
택 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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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ꊙ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64 61◦
신설연월일 1986.12.26◦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를 감면3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 ｣
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9－｢ ․ 조 에 따른50 )｣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폐광－ ｢ ｣
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입주하여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농공단지 입주 내국인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

기업 등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96 42.4 75 53 51.4 57.7
법인세 78 28.5 59 42 43.2 53.5
소득세 18 13.9 16 11 8.2 4.2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49 56 51 85 82 1.6－
법인세 43 49 47 84 81 0.4
소득세 6 7 4 1 1 25.1－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0.12.31 )◦
2000.12.29◦
일몰연장: 2000.12.31 2003.12.31－ →

감면대상－ 확대 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의 경우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 업

시행자로서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축산업 영위하는 내국인 추, , 가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감면기간 축소 입주 후 년간 년간: 6 4－ →

일몰연장2006.12.30: (2006.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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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ꊚ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66 63◦
신설연월일 1989.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1) ｢ ｣
다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전액 면제 작물재배업소득 벼 과실 채소 등*: * ( , , )－

농업소득 외의 소득 다음:－ 한도 내에서 면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2)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농업소득 비과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만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분리과세: 1,200 , 5%－

3 농업인이 농지)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농업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저율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0 68 42 51 72.5 86.9
법인세 19 67.3 42 50.7 71.2 83
소득세 1 0.7 0.02 0.3 1.3 3.9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105 138 145 186 327 32.2
법인세 95 135 138 165 188 25.8
소득세 10 3 7 21 139 63.8

* 2007 ․ 감면세액 중 소득세에는 영어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감면액이2008

일부 포함된 수치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 2003.12.31◦
일몰연장2003.12.30: : 2003.12.31 2006.12.31→◦
일몰연장2006.12.30: : 2006.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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ꊊꊛ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67 64◦
신설연월일 1997.12.13◦

감면내용

감면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1) ｢ ｣
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한도 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2)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만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분리과세1,200 , 5%－

어업인이 어업용토지를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3)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영어조합법인과 조합원 어업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저율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

계 47.6 13.7 4.1 5.4 6.9 －
법인세 47.6 13.7 4.1 5.4 6.9 －
소득세 0.0 0.0 0.0 0.0 0.0 －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6 9 8 11 13 13.4－
법인세 6 9 7.5 10 12 14.2－
소득세 0 0 0.5 1 1 －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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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ꊒ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68 65◦
신설연월일 1989.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1) ｢ ｣
다음과 같이 법인세 감면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년간 의 세액감면: 4 50%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 농업* :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수산물 유, ,

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인이 농지2)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

세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3)
농업소득 비과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분리과세: , : 14%－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세액감면 등(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0.4 1.3 4.8 5.1 12.8 14.1
법인세 0.4 1.2 4.6 5.1 12.8 14.1
소득세 0.0 0.1 0.2 0.0 0.0 0.0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9 28 62 35 30 54.0
법인세 9 28 62 35 30 54.0
소득세 0 0 0 0 0 －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 2003.12.31◦
일몰연장2003.12.30: : 2003.12.31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감면확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농업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 농업 외 소득( : , : 14%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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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ꊓ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개인1 ( )－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 조 및 제 조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등34 52 6 , 73◦
신설연월일 조특법2001.12.29( )◦

감면내용

기부금 공제 손비인정 한도( )◦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종합소득금액의1) ( §52 ): 100%⑥

2 특례기부금 조특법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법정기부금 합계) ( §73): ( ) × 50%－
지정기부금 소득세법3) ( §52 )⑥
종교단체 기부금액 있는 경우①

소득금액 소득금액 말까지 종교단체 외 지급금액: × 10% + min[ × 10%(‘09 5%), ]

종교단체 기부금액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말까지: 20%(‘09 15%)②

공제 손비인정 대상 기부금( )◦
1)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국가 또는 지자체 기증액 국방헌금( §34 ): ,② ․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사립학교병
원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 무료 또는 실, , ,
비 이용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등
특례기부금 조특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2) ( §73): , , ․한국
생산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
하는 기부금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
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3) 지정기부금 소득령 사회복지법인( §80 ):①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학
술연구단체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 ․기능대
학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등,

특례기부금 조특법 일몰기한 까지( §73) : 2009.12.31◦
수혜자 거주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소득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1,163 1,164 1,194 2,986 4,022 4,702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4,448 5,067 5,045 6,054 8,309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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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개정연혁

2000.10.23◦
공제대상자 확대 소득 근로소득자 거주자( §52):－ →

무료－ ․실비운영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전액공제

기타 공익성 기부금 공제한도 인상－

종합소득금액 전액공제기부금 공제: ( )×(5% 1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특례기부금 조특 에 대하여 비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도2001.12.29: ( §73)◦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의 허용( 50%)

2005.12.31◦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한국: ,－

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2006.12.30◦
특례기부금 과세특례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특례기부금 과세특례 범위조정－
․ 감면대상 확대 지방의료원에 지출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및,

빈곤층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한국한의,

학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국립암센터에 대하여 다른 특례기부금 대상병원과 동일하게 그 용도를 시설비 등으로

한정

일몰종료 폐지(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특례 일반 지정기부금단(
체와 같이 소득금액의 한도로 일원화 근로복지공단이5% ),
(재 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2007.12.31◦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 §34－ ․ 소득금액의52): 10% →

년 년 단 종교단체는 사후관리방안 마련될 때가지15%(‘08 ), 20%(’10 ),
현행 유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 §34－ ․ 52)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 조특 국민신탁법 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 §73):－ ｢ ｣
탁법인 에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기부 추가 박물관 및(National Trust) , , ｢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 ․미술품 기부

추가

사회적환원기부신탁 신설 조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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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ꊓ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2 ( )－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법인세법 제 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24 73◦
신설연월일 조감법1981.12.31( )◦◦

감면내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1)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 ×－ 50%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년부터* : ’06~’08: 100%, ‘09 50%

특례기부금 중 법인이 대학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년까지100%(2010 )

지정기부금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정기부금지출액 이월결손금2) : ( ) × 5%－ －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가1) : ․지자체 무상 기증액 국방헌금, ․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특례기부금 사립학교병원2) :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액 사내, , ,
근로복지기금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사업비 에, ( )
지출하는 기부금 등

지정3) 기부금 무료 또는 실비 이용 사회복지시설: ,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장이 추
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사회복지◦ ․종교 ․교육 ․문화 등 관련 법인 이재민, ․국군장병 등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손금산입( ) －◦
감면세목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3,663 1,891 4,417 4,270 3,551 4,083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4,530 5,295 5,390 6,670 7,735 7.8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특례기부금 조특 과세특례 일몰신설 까지( §73) : 2000.12.31－

2000.12.29◦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2000.12.31 2003.12.31－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한도초과 기부금 년간: 100% 50%, 3－ →
이월 공제 허용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국립암센터 부산 아: , ․태 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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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폐지2002.12.11:◦
2003.12.30◦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사립학교의 신:－ ․증설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재신설－

2004.10.5◦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지원확대 조특( §73)－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 손금산입확대 소득금액: 50% 100%→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소득금액 까지: 5% 8%(2006.12.31 )→

2005.12.31◦
법정기부금 비용인정한도 단계적 축소 법인( §24)－

소득금액의 년까지: 100% 75%('08 ) 50%→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소득금액: 100% 50%→

법정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단축 년간 년간, (3 1 )－ →

사립학교－ ․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등 기부금 손비인정범위 확대

년까지 조문 법인세법 제 조 이관: 5% 50%(‘08 75%), ( 24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2006.12.30◦
특례기부금 특례 조특 일몰연장( §73) : 2006.12.31 2009.12.31－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및 범위 조정 조특( §73)－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지방의료원에 지출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결식,
아동의 결식해소 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한국한의학,
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특례기부금범위 조정 국립암센터에 대하여 다른 특례기부금 대상병원과:－

동일하게 그 용도를 시설비 등으로 한정

일몰종료 폐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특례 일반 지정기부금( ): (－

단체와 같이 소득금액의 한도로 일원화 근로복지공단5% ),
이 재 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

2007.12.31◦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 조특 국민신탁법 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 §73):－ ｢ ｣
탁법인 에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기부 추가 박물관 및(National Trust) , , ｢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 ․미술품 기부

추가

2008.12.26◦
법인이 대학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년간 년2 (2010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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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ꊔ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74 1 3 70◦ ‧
신설연월일 1976.12.22◦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1)
손금산입 허용 제 항( 1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 ,－

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 , , , ,
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도서관, , , ‧박물관 ‧미술관 운영 법인,
문화예술단체 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등’12
국가재정법 에 따라 설립된 기금 관리2) ｢ ｣ ․운용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제 항( 3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도서관 박물관운영법인 등, , , , 　◦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준비금( ) －◦
감면세목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871 993 1,409 4,077 1,972 2,101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691 802 758 874 1,195 3.2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3.12.31 )◦
2000.5.24◦
연기금의 수익사업소득 중 상장'－ ․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해 고유목

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제 항( 3 )
감면대상 확대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추가2001.12.29: (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감면대상 확대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추가: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감면대상 확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추가: ,－

2008.12.26◦
감면대상 확대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년 여수세계박람회 년 대구세: ('12 , '11－

계육상선수권대회 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추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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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ꊕ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77 72◦
신설연월일 ◦

감면내용

감면내용:◦ 공공사업용 토지 도시개발용 토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을, ,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현금보상분: 20%－

채권보상분: 25%－

만기보유특약 채권보상분: 3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563 1,409 706 499 63.2 4.7
소득세 1,898 1,253 660 458 26.7 4.7
법인세 665 156 46 41 36.5 0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9 2 80 465 1,297 6.6－
소득세 9 2 80 465 1,297 3.7－
법인세 0 0 0 0 0 －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0.12.31 )◦
일몰연장2000.12.29: (2000.12.31 2003.12.31)→◦

2001.12.29◦
감면율 축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채권보상분 감면: 25%( 35%)－

채권보상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10%→
년부터 특별부가세 폐지* 2002

일몰연장2003.12.30: (2003.12.31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감면확대 현금보상분도 감면 채권보상분 감면율 확대: (10%), (10% 15%)－ →

만기보유특약 채권보상분 감면율 확대2007.12.31: (15% 20%)→◦
2008.12.26◦
감면율 확대 현금보상분 채권보상분 만기보유: : 10% 20%, : 15% 25%,－ → →

특약 채권보상분: 20% 30%→



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II. 2009 ․감면 항목별 현황 55

ꊋꊖ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77 2 73◦
신설연월일 2007.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으로 지급받는 분 대토보상 에 대하여는 양도소( )
득세를 과세이연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대토의 양도시점에 대토의 취득가액,－

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감면요건◦
피보상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년 이상 보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2 (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등)
사업시행자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

사후관리◦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등기원인을 대토보상 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감면세액 및 이“ ”
자상당액 추징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소득세◦
감면세액 년 소득세 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주요

개정연혁

2007.12.31◦
제도도입－
적용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 ｢ ｣

이후 보상 분 이후 최초 양도 분 부터 적용(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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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ꊗ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85 2 79 3◦
신설연월일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1.
내국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수용 ․협의매수 된 공장 대지와 건물 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 수도( ) (
권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제외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과

세이연

내국법인 년1) : 5 거치 년5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2) :
행정중심도시2. ․혁신도시 밖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일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감면5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내 공장 사업영위자

감면방법 직접◦ ․간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과세이연(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 년 법인세 억원2008 : 0.4◦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도입－

2007.12.31◦
감면대상 확대 혁신도시 추가:－

2008.12.26◦
감면내용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밖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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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ꊘ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85 3 79 4◦
신설연월일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제1. ( 1 ․ 항2 )

1) 기업도시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SPC)에게

기업도시구역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 : 2 3｢ ｣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기업도시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2)
분양받고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로 반환하는 경우

분양받은 토지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에 대한 손금산입2.
특례 제 항( 4 )
내국법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

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 조제 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36 1
법인세법 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36①

손금산입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법인세◦
감면세액 년 법인세 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도입－

2008.12.26◦
감면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 항 신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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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ꊙ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85 4 79 5◦
신설연월일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가 대통령: ( )◦
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현물출자대상법인 에 보유토지를 현물출( )*
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의 처분시점

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현물출자대상법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경제자유* :

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법인세◦
감면세액 년 법인세 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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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ꊚ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85 5 79 6◦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 ｢ ｣
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1
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

법인 양도차익에 대해 년 거치 년 분할 과세: 3 3－

개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사후관리◦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3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직장보육시설 운영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 년도 억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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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ꊛ 공익사업 수용 등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85 7 79 8◦
신설연월일 2007.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

법인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1) : 3 3
개인 년거치 년분할 납부2) : 3 3
감면요건◦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년 이상 가동한 공장) 2
이전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제외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 ( ,－ ｢

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가능)｣
사후관리◦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년 이내에 해당3－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다액 추징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소득세◦
감면세액 년 소득세 원 감면실적 없음2008 : 0 ( )◦
주요

개정연혁

2007.12.31◦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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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ꊒ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87 81◦
신설연월일 1994.1.1◦

감면내용

장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 항1. ( 1 )
감면 대상 및 요건◦
무주택이거나－ 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채만3 1 소유한 세대의 세 이상18
세대주

저축불입한도 분기별 만원 이내: 300－

저축계약기간 년 이상7－

감면내용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가입일부터 년이내 원금: 7◦ ․이자 인출 또는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제 항2. ( 2 )
공제 대상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감면 대상 및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당시 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채만3 1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 후 주택 취득시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억원 이하( 3 )
공제내용 및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40%－

주택마련저축 만원: 300－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만원+ : 1,000－

사후관리:◦ 가입일로부터 년 이내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연간 만원 한도5 4%( 30 ),
년 이내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만원 한도 감면세액 추징1 8%(60 )

수혜자 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이하 주택소유자18 85 3 1ｍ◦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소득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69 57 52 36 102 147

2004 2005 2006 2007P 2008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243 284 377 382 － 20.9

년도 감면세액은 년 조세지출보고서부터 각종 저축* 2008 2008 ․투자지원 항목들을 이자

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통합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음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년도 소득세법에서 이관 는 제외된 금액*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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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1999.8.31◦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추징세액 한도 인상－

연간 만 천원 만원: 7 2 18→

2000.12.29◦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추징요건 강화－
․ 년 이내 해지시 추징세액한도 인상 저축불입액의 한도 만원 만원5 : 4%( 18 30 )→

․ 년 이내 해지시 추징세액 가중 저축불입액의 만원 한도1 : 8%(60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감면내용 확대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추가:－ →

2007.12.31◦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 조제 항 조항 이관( 52 2 )－

가입요건 보완－
․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채 소유 요건여부를 세대주에게 적용하던 것을 세대 전체에1

적용

․ 최초 가입 년 후 이후 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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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ꊓ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91 2 92 2◦
신설연월일 1999.8.31◦

감면내용

투자회사의 국내 상장주식 등의 평가1.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제 항( 1 )
감면내용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 ,◦ ｢ ｣

회사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다음 주식의 평,
가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채권 등 제외( )－

코스닥 시장 등록 유가증권 채권 등 제외( )－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집합투자기구 등의 국외상장주식 평가2.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제 항( 2 )
감면내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 ｢ ｣

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국외상장주

식의 평가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거주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감면세액 년도 소득세 원 그 밖의 연도 감면정보 없음2006 : 0 ( )◦

주요

개정연혁

1999.8.31◦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 2001.12.31 )－

2000.12.29◦
감면대상 축소 비과세대상에 상장:－ ․등록 유가증권 중 소득세법 에(§46 )①｢ ｣

따른 채권 등 제외

감면대상 확대 국외에서 발행:－ ․거래되는 유가증권 추가

일몰규정 삭제－

2004.12.31◦
감면대상 기관 추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

감면대상 축소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삭제:－

2007.6.1◦
국내투자회사－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분배금 중 국외상장주식 분배금 추가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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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ꊔ 고수익 ․고위험 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91 7 92 6◦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포함 가 고수익: ( )◦ ․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

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5%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의 요건 시행령 고수익고위험 채권 등의 평균보유비율이( ):

이상 국내채권 평균보유비율이 이상이고 국내자산에만 투자10% , 60% ,

감면대상 소득 및 감면한도◦
거주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인당 투자금액 억원 이하: , 1 1－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배당소득 한도 없음: ,－

감면 계약 기간 년 이상 년 이하( ) : 1 3◦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거주자 및 비거주자 외국법인 포함( )◦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저율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제도 도입－

2007.12.31◦
감면확대 거주자가 가입하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저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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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ꊕ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91 9 92 8◦
신설연월일 ◦ 2008.12.26

감면내용

감면내용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 에 가입하여 년 이: ‘ ’ 3◦
상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분

을 소득공제하고 동 가입일로부터 년간 해당 불입금에서 발생하, 3
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율 년차 년차 년차: 1 : 20%, 2 : 10%, 3 : 5%－

감면대상 장기주식형저축 요건◦
자산총액의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투자회사60%－ ․투자신탁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저축

계약기간이 년 이상 가입일부터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3 , 3－ ․이자 ․배당 ․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적립식 저축으로서 인당 분기마다 만원 이내1 300－

모든 금융기관 가입 합계액( )

사후관리◦
가입일부터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3－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거주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소득공제 비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 도입( )◦

주요

개정연혁

2008.12.26◦
제도도입－

적용 이후 최초 가입 저축 분부터: 2008.10.20－



66 ◆ 경제현안분석 제 호 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45 2009 ․감면제도 운용현황

ꊌꊖ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91 10 92 9◦
신설연월일 ◦ 2008.12.26

감면내용

감면내용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 거치식으로 가입: ‘ ’◦
하여 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동 가입일로부터 년간 당해 불입3 , 3
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감면대상 장기채권형저축 요건◦
자산총액의 이상을 국내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투자회사60%－ ․투
자신탁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저축

계약기간이 년 이상 가입일부터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3 , 3－ ․이자 ․배당 ․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거치식 저축으로서 인당 천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가입 합계액1 5 ( )－

사후관리◦
가입일부터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3－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거주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 도입( )◦

주요

개정연혁

2008.12.26◦
제도도입－

적용 이후 최초 가입 저축분부터: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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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ꊗ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91 11 92 10◦
신설연월일 ◦ 2009.3.25

감면내용

감면내용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에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분양주택 투자‘
신탁 등 에 가입하여 년 월 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2012 12 31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

투자금액 억원 이하 비과세1 :－

투자금액 억원 초과 분리과세1 : 14%－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시행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 ｢
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총액 중 다음의 자산가액이 이상인 것70%｣

․미분양주택의 분양권 ․소유권

․미분양주택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예외적 적용◦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년 월 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2012 12 31－

불가능한 경우 년 월 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동일2013 12 31
한 감면적용

일몰기한 까지 가입분: 2009.12.31◦
수혜자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분리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도입( )◦

주요

개정연혁

2009.3.25◦
제도 도입－

2009.5.21◦
감면대상 확대 거주자 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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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94 94◦
신설연월일 1982.12.21◦

감면내용

감면내용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취득 신축 또는 구입 포함 한 경우( )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 시설 부수토지의 매입대금 제외 의 를 소득세( ) 7%－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대상 시설◦
무주택종업원 출자자인 임원 제외 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시설

일몰기한 까지 취득 신축 또는 구입 분: 2009.12.31 ( )◦
수혜자 무주택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등을 취득한 내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36.2 52.3 141.6 34.4 50.2 31.4
법인세 136 52.1 141.6 34.1 50 31.3
소득세 0.2 0.2 0.0 0.3 0.2 0.1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39 68 95 110 148 0.8
법인세 39 68 95 110 148 0.8
소득세 0.1 0.2 0.1 0.3 0.1 －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0.12.31 )◦
일몰연장2000.12.29: (2000.12.31 2003.12.31)→◦

2002.12.11◦
사후관리 규정 도입 감면 후 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 3－

용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공제율 확대: 3% 7%－ →

일몰연장2006.12.30: (2006.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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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ꊙ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96 96◦
신설연월일 ◦ 2009.3.25

감면내용

감면내용 거주자 임원 제외 가 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 ) 2009.12.31◦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를 세액에서 공제30%

감면한도 근속연수 만원: × 24◦
감면제한 시행령(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 임원 제외( )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 도입( )◦
주요

개정연혁

2009.3.25◦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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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ꊚ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100 100◦
신설연월일 1988.1.1◦

감면내용

감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 에 따른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10)｣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자금울 보조하는 경우

사업주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손금산입 한도◦
취득자금 취득가액의: 5%－

임차자금 임차금액의: 10%－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무주택근로자 및 사업주◦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손금산입(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2005 2006 2007 2008P

소득세 추정곤란 0.17 0.15 0.15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이관－ ｢ ｣

년 이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1999 : ｢ ｣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주택임대용 토지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 제 항 삭제( 2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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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ꊛ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101◦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소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
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상속 ․증여받을 때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할증과세율 적용을 배제63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할증 과세율* (§63 )③｢ ｣
지분율 이상 중소기업50% : 30%( 15%)－

지분율 미만 중소기업50% : 20%( 1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상속 ․증여받는 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기타( ) －

감면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4.12.31◦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 2006.12.31 )－

2006.12.31◦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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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ꊒ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102 102◦

신설연월일
1965.12.20◦

부터 이전 소득세*1994.7.1 ․법인세 비과세에서 세액감면 제도로 변경50%

감면내용

감면◦ 내용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경영: ｢ ｣
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년 이상인 것을 년 월 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10 2009 12 31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을 감면5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산림 등을 년 이상 조림한 내국인10◦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0.3 0.6 0.04 4.8 0.1 0.1
소득세 0.2 0.3 0.04 4.8 0.1 0.1
법인세 0.1 0.3 0 0 0 0

2004 2005 2006 2007 2008
P

－

계 0.1 0.01 1 0.02 0.02 －

소득세 0.1 0.01 0.02 0.02 0.02 －

법인세 0 0 1.0 0 0 －

주요

개정연혁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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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ꊓ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104 2◦
신설연월일 1999.12.28◦

감면내용

어업협정에 따른 지원금 비과세1.
감면내용:◦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이(｢

하 어업협정 특별법 에 따라 지급받는 다음의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제 항( 1 )

어업자 등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어장의 이동,－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의

감정가 매입지원금(§4 )①

어선원이 지급받는 실업지원금(§5 )－ ①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보조금 익금불산입 제 항2. ( 2 )
감면내용◦
－어업자등이 어업협정 특별법 에 따라 보조받는 어선' (§4 )'③ ․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 어업보조금 익금불산입(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손금 불산입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인 등◦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0 417 28.6 422 누락
2005 2006 2007 2008P －

소득세 누락 0 0 0 －

법인세 감면실적 없음 년도 세액 억원 은 전망치임, 2003 (422 )※

주요

개정연혁

1999.12.28◦
제도도입－

적용시기 년도 지급 또는 보조받는 분부터: 1999－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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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104 11◦
신설연월일 2009.3.25◦

감면내용

감면내용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1
신용회복기금 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반환금 중( )
출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이연

－출자금액을 잔여재산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 처분시 또는 신용회복기금 해산시 전액 익금－

산입

제도 도입경위*

자산관리공사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조원 을 금융기2008.12.29 (KAMCO) (0.7 )－

관에 분배

금융기관은 분배금중 법인세상당액 조원 을 제외한 조원을 신용회복기2009.1.5 (0.2 ) 0.5－

금에 출자

해당 법인세 조원 액에 대하여 과세이연(0.2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는 금융기관

감면방법 ◦간접감면 직접세 과세이연( ) －

감면세목 ◦법인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도입( )◦
주요

개정연혁

2009.3.25◦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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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ꊕ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05 1 3◦
신설연월일 1979.12.28◦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지자체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제 호의 사업시행자2 7－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2,363 2,747 2,306 1,607 3,309 －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2,784 2,010 1,504 2,531 1,624 4.1－

주요

개정연혁

감면대상 확대2004.12.31:◦
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 ․ 에 의한 사업시행자 추가7)｣
2005.7.13◦
영세율 적용대상 중 부산교통공단 삭제－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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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ꊖ 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SOC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의 호105 1 3 2◦
신설연월일 1999.12.28◦

감면내용

감면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 ․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7)｣
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사업시행자,－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방식(BTO )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사업시행,－

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
체 등이 일정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방식(BTL )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 인정 기간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방식(BOT )
*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wn Transfer),－ － － －

BTL(Build Transfer Lease)－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3 4 5 4 4.5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247 0 4,747 2,497 2,783 113.7

년도 감면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1999

주요

개정연혁

1999.12.28◦
제도도입 감면방식 변경 적용 기부채납분부터( ), : 2000.1.－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방식* SOC

종전 기부채납단계 과세 사용수익단계 면세) ( ) ( )－ －

변경후 기부채납단계 영세율 사용수익단계 과세) ( ) ( )－ －

2005.7.13◦
감면대상 확대 방식 추가: BTL－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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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ꊖ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호106 1 1 111 1◦
신설연월일 1977.12.19◦

감면내용

감면내용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
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

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도서지방 거주자 등◦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부가가치세 등 면제－◦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특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

계 30.1 22 22.5 28 29.5 －
부가가치세 3.1 5.2 4.9 5.6 5.8 －
교통세 27 16.8 17.6 22.4 23.7 －

특소세 ․교육세 0 0 0 0 0 －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계 549 25 29 38 34 1.4
부가가치세 50 6 6 7 8 11.1
교통세 497 19 20 24 22 2.2－

특소세 ․교육세 2 － 3 7 4 －

*특소세 ․교육세 중 는 특별소비세 감면액 은 교육세감면액1999 2004 , 2006 2008－ －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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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ꊗ 공장 ․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106 1 2 106 13◦
신설연월일 1982.12.21◦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의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에게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식사류에 한함( )
학교 대학교 포함 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

식용역 식사류에 한함(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공장 건설사업현장 근로자 및 학생 등,◦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년 년 추정곤란1999 ~ 2008 :◦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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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ꊘ 농 ․어업경영 및 농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106 1 3 106 3◦
신설연월일 1989.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농:◦ ․어업경영 및 농 ․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 ․어업경영 및 농 ․어작업의 대행용역의 범위 시행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8 ․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29)｣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수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10)－｢ ｣
작업의 대행용역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년 년 추정곤란1999 ~ 2008 :◦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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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ꊙ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CNG)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06 1 9◦
신설연월일 1999.8.31◦

감면내용

감면내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용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0 1.1 15.6 57.6 90.5 －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38 90 135 58 76 25.4

년부터 연평균증가율* 2001

주요

개정연혁

1999.8.31◦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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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ꊚ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106 5 106 10◦
신설연월일 2007.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고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취득:◦
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3/103
으로 공제

고금 중고금제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 ):

천분의 이상인 금1 585

취득가액 인정한도 고금 공급가액의 한도 내에서 영수증 매입에 의한: 80%◦
세액공제 허용

매입자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고금 수취 대상자 시행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포함( )
간이과세자－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중고금제품 고금 을 수집하는 사업자(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기타 매입세액공제 특례(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 도입( )◦

주요

개정연혁

2007.12.31◦
제도도입－

시행일 부터: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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ꊍꊛ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108 110◦
신설연월일 1992.12.8◦

감면내용

감면내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

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분의: 106 6－

중고품 취득가액의 분의: 110 10－

재활용 폐자원의 공제한도 공급가액의: 8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기타 매입세액공제 특례(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1,489 1,965 2,299 3,045 3,497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4,464 5,018 5,846 5,243 5,818 16.3

주요

개정연혁

2005.7.13◦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서 규정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분의 중고품 분의: (108 8), (110 10)－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취득가액의: 8/108 6/106→

공급가액의 말까지 한도 내에서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허용: 80%(’0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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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ꊒ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109 2◦ ․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120 2 111 ․
신설연월일 2009.5.21◦

감면내용

감면내용:◦ 일 이전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1999.12.31 , , 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중고자동차 제외 이하 노후자동차를 현( ; ) 2009.4.12
재 보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동 차량을 폐차( )
또는 양도 후 승용자동차 신차 를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 )
하는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 ․등록세 각각 감면70%
감면상한 개별소비세 만원 취득세 만원 등록세 만원: (100 ), (28 ), (70 )◦
노후자동차 대당 신차 대에 한정1 1－
총 세금 경감한도 차량당 만 원 국세 만원 지방세 만* : 250 1,000 ( 143 , 107 원1,000 )

국세 개별소비세 만원 교육세 만원 부가가치세 만원: (100 ), (30 ), (13 )－

지방세 취득세 만원 등록세 만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경감에: (28 ), (70 ),－

따라 부수되는 취 ․등록세 경감한도 만 원(9 1,000 )
감면기간 부터 까지: 2009.5.1 2009.12.31◦

수혜자 노후자동차를 폐차 양도 후 신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감면방법 간접세 및 지방세 감면◦
감면세목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도입( )◦

주요

개정연혁

2009.5.21◦
제도도입－

부대의견 대안 첨부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전제하기 위하여( ):－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 ,
한 종합평가를 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구입에 대한2009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



84 ◆ 경제현안분석 제 호 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45 2009 ․감면제도 운용현황

ꊎꊓ 경형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111 2 112 2◦
신설연월일 2008.3.28◦

감면내용

감면내용◦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3) 1,000cc｢ ｣
미만의 경형자동차 의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또는 교통“ ” ( ․에너지 ․환경세)
를 환급
경형자동차 배기량 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미터 너비 미터 높이 미터* : 1,000 3.6 , 1.6 , 2.0

이하인 자동차

환급대상 요건( )◦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대인 경우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3)－｢ ｣
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환급세액◦
휘발유－ ․경유 차량 : 리터당 원의 개별소비세 교통250 ( ․에너지 ․환경세)
석유가스 중 부탄(LPG)－ : 개별소비세액의 전액

환급 한도 시행령 연간 만원( ): 1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경형자동차 소유자◦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개별소비세－◦ ․ 감면

감면세목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신규도입( )◦

년도 소형화물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 잠정 억원* 2008 ( ): 2,600

주요

개정연혁

2008.3.28◦
제도도입 시행일 부터, : 2008.5.1－

2008.9.26◦
감면대상 확대 최대적재량 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추가: 1 ,－

감면기한 부터 까지: 2008.10.1 2009.6.30
감면내용 축소 휘발유:－ ․경유차량 환급세액 리터당 원 원( 300 250 )→

2009.6.30◦
일몰종료 일부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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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ꊔ 농협 등의 당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6 1 5◦
신설연월일 1970.1.1◦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원 회원 또는 계원 포함 이 당해 조: ( )◦
합 어촌계 포함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 )
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대하여 인지세 면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 , ,－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
조합

감면한도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 천만원 이하: 5◦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농협 등 조합과 그 조합원◦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107 150 299 134 121
2004 2005 2006 2007P 2008P

인지세 86 77 76 63 －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2008 " "※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0.12.31－

1999.12.28◦
일몰연장: 2000.12.31 2003.12.31－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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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ꊕ 농협 등의 조합원 예 ․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6 1 6◦
신설연월일 1973.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의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통장－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 , ,
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
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 어촌계의 계원 포함 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농협 등 조합과 그 조합원 취학아동,◦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0.8 7.9 8.3 8.2 8.2
2004 2005 2006 2007P 2008P

인지세 7 6 7 8 －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2008 " "※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0.12.31－

1999.12.28◦
일몰연장: 2000.12.31 2003.12.31－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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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ꊖ 농어촌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6 1 7◦
신설연월일 1973.12.20◦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

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감면대상 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 ․임대차 ․
교환 ․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
지원되는 농지구입 ․임차 등 영농 ․영어규모의 확대사업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농어민 농업기반공사 시공자 건설사 등, , (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8.4 4.3 14.5 13 14
2004 2005 2006 2007P 2008P

인지세 13 29 25 32 －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2008 " "※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4.12.31◦
감면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특별법 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구입｣ ․임차 등 영농규모 확대사업으로 인

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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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ꊗ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6 1 9◦
신설연월일 1978.12.5◦

감면내용

감면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 개량자금:◦
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

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농어민 등◦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2.4 2 1.7 1.6 추정곤란

2004 2005 2006 2007P 2008P

인지세 0 0 0 0 －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2008 " "※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0.12.31－

1999.12.28◦
일몰연장: 2000.12.31 2003.12.31－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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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ꊘ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116 1 19 114◦
신설연월일 1997.8.30◦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동법 제 조 업종을 창업한 자: ( 3◦
에 한함 가 창업일부터 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 2
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감면배제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 , ,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창업 중소기업◦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추정곤란 1.4 4.9 1.2 0.5
2004 2005 2006 2007 2008P

인지세 0.5 1 1 2 2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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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ꊙ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7 1 1◦
신설연월일 199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권거래세 2.2 11.4 4.1 5.5 7.4
2004 2005 2006 2007P 2008P

증권거래세 3 15 30 35 －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2008 (2008 ) "※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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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ꊚ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7 1 2◦
신설연월일 1996.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

거래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권거래세 5.6 19.1 4 6.5 10
2004 2005 2006 2007P 2008P

증권거래세 5 7 10 14 －

년 감면세액은 잠정치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중소기2007 , 2008 (2008 ) "※

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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ꊎꊛ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의117 1 2 3◦
신설연월일 1999.12.28◦

감면내용

감면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한국벤처투자조합◦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0 0 0 0 1
2005 2006 2007P 2008P

증권거래세 3.6 1.7 1.3 － －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2008 (2008 ) "※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1.12.29◦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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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ꊒ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7 1 3◦ ․제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 115호

신설연월일
1978.12.30◦

이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규정*1998.12.31 :

감면내용

감면내용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권을:◦
편입 ․인출 또는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집합－｢ ｣
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

권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양

도하는 경우

투자신탁 의 요건 시행령‘ ’ ( )◦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인 초과30－

집합투자자가 인 이하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30－

총수의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95%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투자신탁 가입자◦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919 1,100 631 1,577 3,233 1,150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 증가율

증권거래세 1,056 1,571 1,738 2,052 9.3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0.12.31 )◦
일몰연장2000.12.29: (2000.12.29 2003.12.31)→◦
일몰연장2003.12.30: (2003.12.31 2006.12.31)→◦
일몰연장2006.12.30: (2006.12.31 2008.12.31)→◦
일몰연장2008.12.26: (2008.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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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ꊓ 집합투자업자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7 1 5◦
신설연월일

1978.12.30◦
이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규정*1998.12.31 :

감면내용

감면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종합: (◦ ｢ ｣
금융회사 제외 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집합투자업자◦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권거래세 57.7 23 36 236 461
2004 2005 2006 2007P 2008P

증권거래세 155 6 0.4 0.02 누락

주요

개정연혁

1998.12.28◦
일몰신설 까지: 2000.12.31－

2000.12.29◦
일몰연장: 2000.12.29 2003.12.31－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8.12.31－ →

2008.12.26◦
일몰연장: 2008.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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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ꊔ 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117 1 10 115◦
신설연월일 1998.11.17◦

감면내용

감면◦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가 증권시장: ｢ ｣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투자회사 의 요건 시행령‘ ’ ( )◦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인 초과30－

집합투자자가 인 이하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30－

총수의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95%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투자회사◦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137 217 53 229 231 250
2005 2006 2007P 2008P 연평균 증감율

증권거래세 263 361 384 － 14.8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2008 (2008 ) "※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연평균증감율에는 년 감" . 2007

면세맥 잠정치 제외( )

주요

개정연혁

일몰신설 까지1998.12.28: (2000.12.31 )◦
일몰연장2000.12.29: (2000.12.29 2003.12.31)→◦
일몰연장2003.12.30: (2003.12.31 2006.12.31)→◦
감면대상 확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추가2004.12.31: ( , )◦
일몰연장2006.12.30: (2006.12.31 2008.12.31)→◦
일몰연장2008.12.26: (2008.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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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ꊕ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동 법 시행령 제 조제 항117 1 15 115 7◦
신설연월일 1999.8.31◦

감면내용

감면내용:◦ 부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지배주주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에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부도중소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지배주주◦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년부터 년까지 원 감면실적 없음2000 2007 : 0 ( )◦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2008 (2008 ) "※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1999.8.31◦
제도도입－

일몰신설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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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ꊖ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간 교환 ․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7 1 16◦
신설연월일 2000.10.21◦

감면내용

감면내용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 (§2 1)①◦ ｢ ｣ 른 금융지주

회사가 제 조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38 2( ｢상법 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에 따라 주식을 이)
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주식 지분을 포함 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 : ( )

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 자산총액 천억원 이상 로서 금융위1 ( 1 )

원회의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년부터 년까지 원 감면실적 없음2000 2007 : 0 ( )◦
년 감면세액은 잠정치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구조조정2007 , 2008 (2008 ) "※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0.10.21◦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5.12.31－

2005.12.31◦
일몰연장: 2005.12.31 2007.12.31－ →

2007.12.31◦
일몰연장: 2007.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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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ꊗ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7 1 18◦
신설연월일 2001.5.24◦

감면내용

감면내용◦ 국가재정법 에 따라 설립된 기금 관리: ｢ ｣ ․운용법인 중 해당 법률에

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국민연기금등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4.7 21 47 28
2005 2006 2007

P
연평균 증감율

증권거래세 32 23 36 37.4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 2008 (2008 ) "

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연평균증감율에는 년 감면세" . 2007

액 잠정치 제외( )

주요

개정연혁

2001.5.24◦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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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에 따른 관118 1 2 118◦
세경감에 관한 규칙

신설연월일 1996.1.1◦

감면내용

감면내용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관세 경감율 시행규칙( ): 50%◦
감면 대상 품목 시행규칙( )◦
검측차 궤도회로 장치 정보전송설비 등 개 품목, 37－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감면방법 관세 감면◦
감면세목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관 세 174 134 59 47 69 58

년부터 년까지 감면세액 정보 없음2006 2008※

주요

개정연혁

1999.12.28◦
감면확대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 추가 일몰기한 까지: ( : 2000.12.31 )－

2000.12.31◦
일몰종료 일부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 ):－

2005.12.31◦
일몰신설 까지: 2007.12.31－

2007.12.31◦
일몰종료 일부 도시철도( ):－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감면율 축소 시행규칙( ): 85% 50%－ →

일몰연장: 2007.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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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ꊙ 신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에 따른 관118 1 3 118◦
세경감에 관한 규칙

신설연월일 1980.1.1◦

감면내용

감면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촉진법(§2 ․ 에 의한1)｣
신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
여 관세경감

관세 경감율 시행규칙( ): 50%◦
감면 대상 품목 시행규칙(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 또는 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폐기물에너지 생

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등 개 품목81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신◦ ․재생에너지 이용기기 제조업체

감면방법 관세 감면◦
감면세목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관세 0 0 0 4 1

2005 2006 2007 2008P －

관세 6 39 44 188 －

주요

개정연혁

감면대상 확대 태양에너지 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대체에너2001.12.29: ( →◦
지 생산 ․이용 기자재로 확대)
감면대상 확대 시행규칙 저철분 유리 등 개 추가2002.12. 4: ( , 26）◦
일몰신설 까지2005.12.31: (2007.12.31 )◦

감면대상 확대 시행규칙 태양광 리본 등 개 품목 추가( ): 14－

2007.7.1◦
감면대상 축소 시행규칙 반사필름 등 개 품목제외( ): (Teflon Solar Film) 2－

감면대상 확대 시행규칙 알루미늄판재 등 개 품목 추가( ): 14－

2007.12.31◦
감면율 축소 시행규칙( ): 65% 50%,－ →

일몰연장: 2007.12.31 2009.12.31→

2009.1.1◦
감면대상 축소 시행규칙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개 품목제외( ): 2－

감면대상 확대 시행규칙 태양열 흡수판 등 개 품목 추가(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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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ꊚ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양수 ․관리 ․운용 ․처분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

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동 법 제 조제 항제 호119 1 13 120 1 12◦
신설연월일 1998.9.16◦

감면내용

감면요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5)｣
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

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함

감면내용◦
1) 등록세 감면

다음의 등기에 대하여 1)－ 등록세를 감면하고 지방세법 의50% , 2) (§138 )①｢ ｣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배 를 배제(3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2) 취득세 감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5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유동화전문회사◦
감면방법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취득세◦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1998.9.16.◦
제도도입 취:－ ․등록세 면제
일몰기한 까지: 1999.12.31－

1998.12.31◦
감면확대 등록세 감면대상에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가등기( )

추가
1999.12.28◦
일몰연장: 1999.12.31 2001.12.31－ →

2001.8.14◦
감면대상 유동화자산 양수범위 확대－
자산보유자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 추가: →

2001.12.29◦
일몰연장: 2001.12.31 2003.12.31－ →

2005.12.31◦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감면축소 전액면제 감면: 50%－ →

2006.12.31◦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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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ꊛ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양수 ․관리 ․운용 ․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동 법 제 조제 항제 호119 1 16 120 1 15◦
신설연월일 2004.1.20◦

감면내용

감면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 ｢ ｣
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

택저당채권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세 ․취
득세 등을 감면함

감면내용◦
1) 등록세 감면

다음의 등기에 대하여 1)－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의 대도, 2) (§138 )①｢ ｣
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배 를 배제(3 )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2) 취득세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면방법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취득세◦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2004.1.20◦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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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ꊒ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체결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119 1 20◦
신설연월일 2000.10.21◦

감면내용

감면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2◦ ｢ ․ 에 따8))｣
른 약정체결자산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에 대하여 1) 등록

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2) (§138 )①｢ ｣
등의 중과 배 를 배제함(3 )

감면대상 등기◦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감면방법 지방세 감면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2000.10.21◦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3.12.31－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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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ꊓ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재산의 등기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50%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제 호 동 법 제 조제 항제 호119 1 29 120 1 25◦
신설연월일 2003.12.30◦

감면내용

감면내용 산업발전법 법률 제 호 이전의 것 에 따라 등록된 기업: (§15), 9584◦ ｢ ｣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구조조(
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함 에 관한 등)
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지방세법1) 50% , 2)｢

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배 를 배제함(§138 ) (3 )① ｣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

에 대한 투자 ․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통하여 기업구

조조정조합을 결성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기업구조조정조합◦
감면방법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취득세◦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2003.12.30◦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6.12.31－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2009.4.1◦
감면대상 축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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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50%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 동 법 제 조제 항119 6 120 4◦
신설연월일 2001.8.14◦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
감면하고 지방세법 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50% , 2) (§138 )①｢ ｣

등의 중과 배 를 배제함(3 )
감면 대상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세법 의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51 2 6)－ ①｢ ｣
임대주택법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17 2)－ ①｢ ｣

감면배제◦
지방세법 에 따라 취득세 배 중과대상 부동산은 제외§112 5－ ②｢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일몰기한 까지 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일몰 없음: 2009.12.31 ( , )◦
수혜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감면방법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취득세◦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2001.8.14◦
제도도입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 )－

2004.1.20◦
감면확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추가:－ ｢ ｣

2004.7.26◦
감면확대 법인세법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추가:－ ｢ ｣

일몰신설 까지2004.12.31: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감면확대 임대주택법 에 따른 특수(2006.12.31 2009.12.31), (－ → ｢ ｣
목적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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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ꊕ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119 7◦
신설연월일 2000.10.21◦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설립 후 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 ( 5◦
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를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 ｢
법 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배 를 배제함(§138 ) (3 )① ｣

감면대상◦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주택법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
법인세법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 ｣
목적회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감면방법 지방세 감면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2000.10.21◦
제도도입－
일몰기한 까지: 2003.12.31－

2001.5.24◦
감면대상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

감면대상 확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추가2001.8.14: (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6.12.31－ →
감면대상 확대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추가: , ,－

감면대상 확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추가2004.7.26: ( )◦
2004.12.31:◦ 감면대상 확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및 투자목적회사 추가)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
감면대상 확대 임대주택법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추가:－ ｢ ｣

2007.12.31◦
감면대상 확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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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ꊖ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1 6 116 12◦

신설연월일
1966.8.3◦

현행법 규정 이전 외자도입법 제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1969.8.3 )※ →｢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에서 규정(1997.1.13) (1998.9.16 )→｣ ｢ ｣

감면내용

감면내용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
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년 동안 면제5
면제대상 계약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 ｢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9 2000 2001 2002 2003 －

법인세 추정곤란 242 288 239 207 －
2004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244 4 23 96 160 5.0－

년부터 소득세 감면액 원* 2000 : 0

주요

개정연혁

1999.5.24◦
기술도입계약 관련 조세감면 조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이관－

종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 26 )
2000.12.29◦
감면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의 명확화 제 항( 3 )－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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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ꊗ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1 8 116 14◦
신설연월일 2002.4.20◦

감면내용

감면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216)｢ ｣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
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 발생연도 사업개시일(－

부터 년 간 소득이 없을 경우 년이 되는 과세연도 부터 년 간 법인세5 5 ) 3
또는 소득세의 그 다음 년 간 를 감면100%, 2 50%

감면대상 사업 시행령( )◦
생명공학육성법 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2 ( ,－｢ ｣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 ․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
산업발전법§5－｢ ․ 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산업①｣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년부터 년까지 소득세2003 2008 :◦ ․법인세 원 감면실적 없음0 ( )

주요

개정연혁

2002.4.20◦
제도 도입－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감면내용 추가:－ 사업 개시일부터 년 간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감5
면기준 연도를 사업 개시일부터 년이 되는 과세연도로 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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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ꊘ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1 9 116 15◦
신설연월일 2002.4.20◦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의 감면대상사업 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 ’◦ ․소
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

감면대상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기획－ ․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법인세1.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 발생연도 사업개시일(－

부터 년 간 소득이 없을 경우 년이 되는 과세연도 부터 년 간 법인세5 5 ) 3
또는 소득세의 그 다음 년 간 를 감면 단 감면대상사업 중100%, 2 50%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각각 를 감면50%, 25%
감면사업을 위해 취득2.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 전액:－

재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년 간 그 다음 년 간 감면: 3 100%, 2 50%－

토지 분 재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년 간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을: 3 ,－

그 다음 년 간 를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2 5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등(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P

계 1 0.1 0 1 1 0
소득세 0 0 0 1 1 0
법인세 1 0.1 0 0 0 0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정보는 없음

주요

개정연혁

제도 도입2002.4.20:◦
일몰 신설 까지2006.12.30: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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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121 10◦ ․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1 116 16

신설연월일 2002.4.20◦

감면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 조의1. ( 121 10)
감면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감면대상 물품 시행령( ):◦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용 수입 물품으로서 관세법(§90｢

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5)①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2.
감면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수입하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감면대상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지구개발을 위해 기획－ ․금융 ․설계 ․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감면대상 물품 시행령 지구 지정 일부터 년 이내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 ): 3◦
감면제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외, ｢ ｣

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이 외국인투자 목( ) 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방법 관세 면제◦
감면세목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P

관 세 1 0 0 0.2 0.3 0.1

주요

개정연혁

제도 도입2002.4.20:◦
일몰 신설 까지2006.12.30: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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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ꊚ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1 14 116 19◦
신설연월일 2002.4.20◦

감면내용

감면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
비세를 면제

사후관리 제주특별도지사는 제주 소재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이 관광진흥:◦
에 기여하도록 다음의 조치 시행령 를 취해야 함( )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

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제주도내 골프장 사업자 입장객,◦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세목 개별소비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3 2004 2005

개별소비세 83 87 117
2006 2007 2008

P

개별소비세 122 143 151

주요

개정연혁

2002.4.20◦
제도 도입－

2006.12.30◦
일몰 신설 까지: 2009.12.31－

2007.12.31◦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과 관련 지방세 감면조항 제 항 삭제 제주특별자( 2 ) (－

치도 조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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ꊐꊛ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1 15 116 20◦
신설연월일 2002.4.20◦

감면내용

국세선박 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1.
감면내용 국제선박등록법 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 (§4)◦ ｢ ｣

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감면대상선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22 )－ ①｢ ｣
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시행령( ) ( )商事－

사후 관리 선박의 취득일부터 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6◦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

일몰기한 까지 취득분: 2009.12.31◦
국세선박 등록에 대한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2.
감면내용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
감면방법 지방세 면제◦
감면세목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 ,◦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2002.4.20◦
제도도입－

2006.12.30◦
일몰 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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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ꊒ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의 조121 16◦
신설연월일 2002.4.20◦

감면내용

감면◦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61)｢ ｣
에 의해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1) 265
여 취득하는 부동산 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 포함 에 대하여 취득세와( )
등록세를 면제

동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2)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3)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면방법 지방세 면제◦
감면세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지방세 감면( )◦

주요

개정연혁

2002.4.20◦
제도도입－

2006.12.30◦
일몰 신설 까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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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ꊓ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의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1 17 116 21◦
신설연월일 2004.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감면

감면대상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 이후 년 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
경우 년이 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년 간 기업도시개발사5 ) 3 100%(
업시행자는 그 다음 년간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50%), 2 50%( 25%)
를 각각 감면

지방세 감면2)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년 이내로 감면비율15 ․공제비율 ․감면기간 ․공제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감면 업종 및 투자금액 요건 시행령(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신

규시설 설치시 투자금액 억원 이상 연구개발업은 억원 이상 외국인100 ( 20 ,
투자금액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물류산업 등 시설 설치시 억원 이상1 50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천억원 이상: 1－

일몰기한 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2009.12.31 ( )◦
수혜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세액감면 지방세 감면(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등,◦
연도별

감면세액
년부터 년까지 소득세2006 2008◦ ․법인세 원 감면실적 없음: 0 ( )

주요

개정연혁

2004.12.31◦
제도 도입－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200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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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의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1 18 116 22◦
신설연월일 2004.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 ｢ ․ 1 ․다 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해

당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다음의 조치 시행령 를 취해야 함( )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

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사업자 입장객,◦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세목 개별소비세◦
연도별

감면세액
년부터 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정곤란2006 2008 :◦

주요

개정연혁

2004.12.31◦
제도도입－

2006.12.30◦
일몰신설 까지: 2009.12.31－



116 ◆ 경제현안분석 제 호 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45 2009 ․감면제도 운용현황

ꊑꊕ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의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2 3 117 3◦
신설연월일 2007.12.31◦

감면내용

감면내용:◦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함 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사업자의 요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또는 POS－ ․ 도입 사업자 등ERP
복식장부 기장－ ․비치 및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이상 실제2/3－

사용

직전 년 수입금액 평균 대비 수입금액 배 초과 신고3 1.1－

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3－

최근 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3－

년간 허위3－ ․가공 세금계산서 ․계산서 교부 ․수취사실 등이 없을 것

직전 년간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누락비율이 미만일 것3 10%－

◦사후관리 아래 요건 발생시 감면세액 추징 및 향후 년간 적용배제: 3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이상20%－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이상인 경우20%－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성실사업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소득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년도 소득세 법인세 감면액 원 감면실적 없음2008 , : 0 ( )◦

주요

개정연혁

2007.12.31◦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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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ꊖ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의126 2 121 2◦
신설연월일 1999.8.31◦

감면내용

감면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 ( )◦
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 × 20%) × 20%－

공제한도 연간 만원과 총급여액의 중 적은 금액: 500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2)－｢ ｣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2) ,－｢ ｣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제 조의 에 따라 현금거래사실 확인금액 포함 사용금액( 126 5 )－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공제 제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법인 관련 비용

신용카드 등의 변칙 사용행위－

신규자동차 구입비 등－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근로소득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소득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346 2,027 6,223 8,308 8,966
2005 2006 2007 2008P 연평균증감율

소득세 9,812 10,465 12,506 14,770 32.8

연평균 증감율에서 시행 첫 해 부터 적용 인 년은 제외* (9.1 ) 2000

주요

개정연혁

1999.8.31◦
제도도입－

시행일 부터: 2001.1.1－

적용일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1999.9.1－

일몰기한 까지: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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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2001.8.14◦
공제율 확대 총급여액 초과금액의( 10% 10% 20%)－ →

공제한도 확대 만원 만원(300 500 )－ →

2002.12.11◦
일몰연장: 2002.11.30 2005.11.30－ →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20% 30%)－ →

공제대상 조정 공제대상에 지로 납부 수강료 등을 추가 신규로 출고되는: ,－

자동차 구입금액 제외

2003.12.30◦
공제대상에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모든 결제수단의 공제율을 로 일원화 직불카드20% ( 30% 20%)－ →

2004.12.31◦
공제 최저 사용금액 상향조정 총급여액의 초과 초과( 10% 15% )－ →

2005.12.31◦
일몰연장: 2005.12.1 2007.12.1－ →

공제율 축소 총급여액의 초과금액의: 15% 20% 15%－ →

2006.12.30◦
공제대상 확대 기명화된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현금영수증 사용액 범위: ,－

에 현금거래사실 확인 금액 포함

2007.12.31◦
일몰연장: 2007.11.31 2009.12.31－ →

공제율 조정 총급여액의 초과분의 초과분의: 15% 15% 20% 20%－ →

공제대상 확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 ․선불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

화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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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ꊗ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조세감면규제법 제 호 부칙 제 조4806 17◦
신설연월일 1985.12.23◦

감면내용

감면내용 목돈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
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증여세 또

는 상속세를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

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제 조제 항( 2 3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농어민◦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비과세( ) －◦
감면세목 소득세 상속,◦ ․증여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359 342 300 152 99 119
2005 2006 2007P 2008P 연평균증감율

소득세 111 85 56 56 － 20.7－

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 년도 에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에 통합되어* 2008 (2008 ) “ ”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1994.12.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폐지의결－

적용기한 부터: 1999.1.1－

제도연장: 1998.12.31 2000.12.31→◦
제도연장: 2000.12.31 2003.12.31→◦
제도연장: 2003.12.31 2006.12.31→◦
제도연장: 2006.12.31 2009.12.31→◦



120 ◆ 경제현안분석 제 호 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45 2009 ․감면제도 운용현황

ꊑꊘ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95 1① ․ 2)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관세법 제 조제 항제 호95 1 1◦ ․제 호 동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맟 제 항제 호2 , 46 1 4 1

신설연월일
1979.1.1◦

폐기물처리용 물품은 1994.1.1※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감면대상 물품◦
－오염물질 소음 및 진동 포함 의 배출방지( ) ․처리용 기계 ․기구 ․시설 ․장비

회수유 저장용기: ․세라믹 블루 등 개 품86 목

폐기물처리 재활용 포함 용 기계( )－ ․기구 증기터빈: ․가스엔진 등 개 품목27

감면율 시행규칙( ): 50%◦
일몰기한 시행규칙 까지( ): 2009.12.31◦

수혜자 환경오염방지 물품 취급업체◦
감면방법 관세감면◦
감면세목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5 2006 2007 2008P

관 세 7 136 260 205

관세감면 정보는 년 실적 이후부터 발표* 2005

주요

개정연혁

시행규칙( )

2005.12.30◦
일몰신설 까지: 2007.12.31－

2007.12.31◦
일몰연장: 2007.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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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ꊙ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95 4)①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관세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제 항제 호95 1 4 46 2 4 4◦
신설연월일 1991.1.1◦

감면내용

감면내용 다음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감면대상 물품◦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자동설계 ․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기계－ ․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물류자동화시스템

감면율 시행규칙 중소제조업에 수입물품은( ): 20%( 40%)◦
일몰기한 시행규칙 까지( ): 2009.12.31◦

수혜자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업체◦
감면방법 관세 감면◦
감면세목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6 2007 2008
P

관 세 1,109 884 830

관세감면 정보는 년 실적 이후부터 발표* 2006

주요

개정연혁

시행규칙( )

1994.11.8:◦ 단계적 감면율 축소 폐지예정 분기 분기, (1994.3/4 : 100% , 4/4 : 45%,
1995: 40%, 1996: 30%, 1997: 20%)

1997.12.31◦
일몰연장: 1997.12.31 2000.12.31－ →

감면확대 중소제조업체: 20% 40%( 50%)－ →

일몰연장2000.12.30: (2000.12.31 2005.12.31)→◦
2005.12.31◦
일몰연장 :2005.12.31 2007.12.31－ →

감면율 축소 중소기업 현행유지: 40% 30%( 50% )－ → →

일몰연장2007.12.31: (2007.12.31 2008.12.31)→◦
2008.12.31◦
일몰연장: 2008.12.31 2009.12.31－ →

감면율 축소 중소기업: 30% 20%( : 50%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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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ꊚ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 조제 항제 호52 1 3◦
신설연월일 2007.2.28◦

감면내용

감면내용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
의료비 소득공제*

공제대상∙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등 인당 연 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등(1 50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초과의료비 본인3% (－ ․장애인 등 전액 자녀 등 만원 한도: , : 500 )

일몰기한 까지: 2009.12.31◦

수혜자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
감면방법 직접감면 직접세 소득공제( ) －◦
감면세목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미용(◦ ․성형 등 의료비)

주요

개정연혁

2007.2.28◦
제도도입－

적용기한 부터 까지: 2006.1.1 2008.11.30－

2008.2.22◦
연말정산 시기조정에 따른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 조정－

까지 까지: 2008.11.30 2008.12.31→

2009.2.4◦
일몰연장: 2008.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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ꊑꊛ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11 1 4 26 1◦

신설연월일

1977.1.1◦
영세율 적용 음식용역 포함1977.1.1~1991.6.30: ( ),※

영세율 적용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1994.1.1~1994.12.31, 2001.1.1~2004.12.31: (

한함)

감면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 ｣
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객실요금에 한정 및 음식용역 숙박( ) (
요금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을 포함)

수혜자 관광호텔 등 외국인 관광객,◦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세목 부가가기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0.12.31◦
제도 재도입 관광호텔 공급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함( )－

일몰기한: 2002.12.31－

2002.12.30◦
일몰연장: 2002.12.31 2003.6.30－ →

2003.6.30◦
일몰연장: 2003.6.30 2003.12.31－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2004.12.31－ →

일몰종료2004.12.31:◦
2007.12.31◦
제도 재도입 관광호텔 공급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함( )－

적용기한: 2007.7.1 ~ 2008.12.31－

2009.2.4◦
일몰연장: 2008.12.31 2009.12.31－ →

감면대상 확대 휴양콘도미니업업 추가 음식용역 숙박요금과 함께 공급: , ( )－

포함

적용기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부터: 2008.7.24 ~ 2009.12.31(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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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조제 항74 3 4◦
신설연월일 2006.2.9◦

감면내용

감면내용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

가치율을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
제조 전기,－ ․가스 소매업 소매업은 까지, : 20%( 2009.12.31 15%)
농－ ․어업 건설 부동산임대업, , : 30%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음식, , , : 40%(－ ․숙박업은 까지2009.12.31 30%)
부가가치율 직전 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 3

일몰기한 시행령 까지( ): 2009.12.31◦

수혜자 음식◦ ․숙박 ․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기－◦ 타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2006.2.6◦
제도도입 소매업 인하: (20% 15%, 5%p ),－ →

음식 ․숙박업 인하(40% 30%, 10%p )→

일몰기한 까지: 2007.12.31－

적용시기 년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2006－

2008.2.4◦
일몰연장: 2007.12.31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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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년 말 일몰도래 하는 비과세[ ] 2009 ․감면항목 내역

비과세 ․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

년평균3
감면세액

비 고
세제2009

개편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5 55 69 96 73 일몰연장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제조의5 2 4 7 8 6 일몰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 조6 1,883 1,758 1,707 1,783 일몰연장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등 특례 조특법 제 조8 0 0 일몰연장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 조의10 2 3 3 일몰연장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11 511 461 1,128 700 일몰연장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12 18 8 13 일몰연장
감면축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감면

조특법
제 조의12 2 1 1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특법 제 조13 42 19 39 33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 조14 0.16 0 0 0.1 일몰연장
감면축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 조18 17 16 170 68 일몰연장
감면축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선택사항 에 대한 일몰 제 항 은( ) (15%, 2 )

까지2012.12.31

조특법
제 조의18 2① 128 217 288 211 일몰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 조22 404 276 347 342 일몰연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24 281 394 321 332 일몰연장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25 112 128 177 139 일몰연장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의25 2 283 676 1,304 754 일몰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26 ,
조특령 제 조23 20,681 18,247 21,035 19,988 일몰종료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 제 조29 누락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의30 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46 2 0 0 0 0 일몰종료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46 3 0 일몰종료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46 4 0.5 1 일몰종료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46 5 0 0 일몰종료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46 6 0 일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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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

년평균3
감면세액

비 고
세제2009

개편안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47 3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55 2 0 0 0 0 일몰종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 조64 51 85 82 73 일몰연장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 조66 145 186 327 219 일몰연장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 조67 8 11 13 11 일몰연장

농업회사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 조68 62 35 30 42 일몰연장

기부금의 과세특례
단 대학의시설비* ,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에 대한 일몰기한은

까지2010.12.31

조특법
제 조73 10,435 12,724 16,044 13,068 일몰연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 조74 ① 758 874 1,195 942 일몰연장

기금 관리 ․운용법인이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 조74 ③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 조77 80 465 1,297 614 일몰연장

공공사업을 위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특법
제 조의77 2 0 0 일몰연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85 2 0 0.4 일몰연장

기업도시개발구역내토지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85 3 0 0 일몰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85 4 0 0 일몰연장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85 5 0 0 일몰종료

공익사업 수용 등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85 7 0 0 일몰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 조87 377 382* 항목통합 380 일몰연장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91 2 0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종료

고수익 ․고위험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91 7 항목통합 항목통합 정보없음 항목통합 일몰종료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
제 조의91 9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 조의91 10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의91 11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94 95 110 148 118 일몰연장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제 조96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

조특법
제 조100 0.17 0.15 0.15 0.16 일몰종료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법
제 조101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 조102 1.0 0 0 0.3 일몰연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조특법
제 조의104 2 0 0 0 0 일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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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

년평균3
감면세액

비 고
세제2009

개편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 조의104 11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제 조105 3① 1,504 2,531 1,624 1,886 일몰연장

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SOC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제 조 의105 3 2① 4,747 2,497 2,783 3,342 일몰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

조특법
제 조106 1,①

조특법
제111 ․ 조2

29 38 34 34 일몰연장

공장 ․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06 2①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농 ․어업경영 및 농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06 3①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CNG)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06 9① 135 58 76 90 일몰연장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법

제 조의106 5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제 조108 5,846 5,243 5,818 5,636 일몰연장

감면축소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 조의109 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제 조의111 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농협 등의 당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조116 5① 76 63* 80 70

농협 등의 조합원 예 ․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6 6① 7 8* 항목통합 8 일몰연장

농어촌정비사업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6 7① 25 32* 항목통합 29 일몰연장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6 9①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6 11①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6 19① 1 2 2 2 일몰연장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7 1① 30 35* 항목통합 33 일몰연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7 2① 10 14* 항목통합 12 일몰연장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 의117 2 3① 1.7 1.3* 항목통합 2 일몰연장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7 34① 1,571 1,738 2,052 1,787 일몰종료

증권투자신탁회사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7 5① 0.4 0.02* 정보없음 0.2 일몰종료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면제

조특법
제 조117 10① 361 384* 항목통합 373 일몰종료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7 15① 0 0* 항목통합 0 일몰종료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 ․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7 16①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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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

년평균3
감면세액

비 고
세제2009

개편안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7 18① 23 36* 항목통합 30 일몰종료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제 조118 1① 누락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신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제 조118 3① 39 44 188 90 일몰연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양수 ․관리 ․
운용 ․처분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50%

조특법
제 조119 13,①

조특법
제 조120 12①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양수 ․관리 ․운용 ․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9 16①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체결
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9 20①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취득재산의 등기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50%

조특법
제 조119 29,①

조특법
제 조120 25①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50%

조특법
제 조119 1,⑥

조특법
제 조120 1④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
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50%

조특법
제 조119 2,⑥

조특법
제 조120 2④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50%

조특법
제 조119 4,⑥

조특법
제 조120 4④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 조119 ⑦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감면축소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 조의121 6 23 96 160 93 일몰종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제 조의121 8 0 0 0 0 일몰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제 조의121 9 1 1 0 1 일몰연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특법
제 조의121 10

0.2 0.3 0.1 0.2
일몰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특법
제 조의121 11 일몰연장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조특법

제 조의121 14 122 143 151 139 일몰연장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특법

제 조의121 15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특법
제 조의121 16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 조의121 18 0 0 0 0 일몰연장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제 조의121 17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등
조특법

제 조의122 3 0 0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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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

년평균3
감면세액

비 고
세제2009

개편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 조의126 2 10,465 12,506 14,770 12,580 일몰연장
감면축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특법

제 호4806
부칙 제 조17

56 56* 항목통합 56 일몰연장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 조95 1① ․ 2 136 260 205 200 일몰연장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 조95 4① 1,109 884 830 941 일몰연장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소득령 제 조110 － － － 정보없음
기부금
공제항목에
포함

일몰종료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부가령 제 조26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종료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부가령
제 조의74 3④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합 계 항목수 : 개106 62,732 63,809 74,542 67,345 － －

주 감면금액은 년 년 감면세액 년은 잠정액 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참조1. 2006 ~2008 (‘08 ) (2007~2008) .｢ ｣
감면금액 중 는 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각종 감면항목의 통합으로 인해 감면세액의 확인이 곤란하여 년도2. * 2008 2007
보고서의 감면세액 년도 잠정액 으로 대체(2007 )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제 조의 의 경우 일몰을3. 106 ‘ ( 18 2 )’①

종료하더라도 제 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감면축소에 해당2



경제현안분석 목록[ ]

제목 집필 발간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

전승훈
2004. 10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 12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종 2005. 6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 12

7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10 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2000~2005 유승선 2006. 5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종 2006. 6

12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DDA 송원근 2006.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욱, 2007. 6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종 2007. 6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홍인기
2007. 7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종률 2007. 7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2 한국의 실질 장기 예측 년GDP : 2007~2050 장인성 2007. 11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 11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 의 입법 필요성 검토｢ ｣ 황진영 2007. 12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 12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 이충언, 2008. 8



제목 집필 발간

29 유가환급금 지급 안 평가( )
정지은 홍인기, ,

전승훈
2008. 9

30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OECD 이남수 이성규, 2008. 9

31 년 세제개편안 분석 종합부동산세2008 : 이영환 신영임, 2008. 11

32 년 세제개편안 분석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2008 : R&D 이상훈 2008. 11

33 년 세제개편안 분석 비과세2008 :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 11

34 년 세제개편안 분석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2009 : 이영환 정지은, 2008. 11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정 2008. 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 12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

연훈수
2008. 12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신후식 유승선, ,
연훈수

2009. 3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41 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2008 이영환, 신영임 2009. 8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 11

43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 ,

신영임
2009. 11

44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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